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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중위생행정은 의료행정, 구빈행정 등 다른 사회보장행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경찰행정의 한 분야로 시작하였다가 급부행정의 분야로 중심이 바뀌게 된

행정영역이다. 따라서 공중위생행정에는 경찰행정적 요소와 사회보장으로 인한 급

부행정적 요소가 모두 포괄되어 있다. 전염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경찰유지적 요소라면 국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편의

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은 급부행정적 요소이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에서 위생의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

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질병의 예방이 위생의 목적이고 기능이었다면 현재

는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예술적 요소도 가미된 생활편의가 위생의 목적이고 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위생은 전염병으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질병의 예방을 의미하는 위생(hygiene)로 시작되었다가 개인적 건강생

활의 유지를 의미하는 위생(sanatary)에서 국민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위

생(health promotion)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생활상 편의

(convenience for living)를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개념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신(tatoo), 네일 아트(nail art)와 같은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위생적 활

동이 등장하여 그 예술적 기법에 대한 자격제까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

였다. 정리해 보면 위생의 영역에서 이러한 예술적 기법의 등장은 위생 소비자의

구매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고급화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

은 다른 공중위생의 영역인 목욕장, 숙박업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고급화된 목욕

시설인 스파나, 전통적 고급 숙박시설인 호텔과 유사한 형태의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등장하고, 레지던스의 등장으로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경쟁하고 있는

호텔의 노력 등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이와 같이 보면 공중위생영

역에서 예술적 기법이 더해지거나 고급화가 추구되는 경향은 국민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공중위생이 생활편의의 넓은 범위에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의 개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산업발전

적 측면도 기대된다. 공중위생영업의 산업적 발전은 그것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당위이기도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다. 종래 목욕탕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등 주요

공중위생업은 다소 저급한 영업의 한 종류로 낙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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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관할 사항으로서 공중위생과 관련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료나 식품 영역에

비해 영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같은 이유로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

라 연구기반도 훨씬 일천하다. 따라서 공중위생업의 산업적 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기대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용업을 필두로 하여 목욕탕업, 숙

박업 등이 고급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동네 소매업 수준의 소규모 영업에서 기업적 수준의 대규모 업소가 생겨나

고 이들 업소는 예술적 요소와 보건 기능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고급화, 전문화되고

있다. 목욕탕업의 경우도 웰빙 바람을 타면서 건강보완적 기능이 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산업적 의미에서의 공중위생업의 발전적 정

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 공중위생업의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입법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은 다분히 규제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위생경찰법의 한 분야이다. 이것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을 기본적 전제

로 하고 있는 위생영업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독일에서도 위생

관련법은 영업법과 기술법(수공업법)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법은 경찰법의

한 분파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중위생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

체계의 구성은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체계 속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가 하는 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업의 진흥법 내지

육성법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진흥과 육성을 위

한 (행정)조직적 측면, 재정적 측면, 행정작용적 측면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

정법의 작동 원리에 의한 접근이다. 먼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공행정 중심의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관련 영업자 단체의 자율 활동을 극대화하거나

공행정과 관련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지원조직을 별도로

둘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일방적인 자금예산만으로는 새로운 육성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

로 새로운 재원확보수단으로서의 기금의 마련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육성하고 진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는 것

이다. 예컨대 현재 진행중인 위생서비스평가제를 계기로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측면 중 재정적인 측면으로서

공중위생영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기금(이하 공중위생기금이라 한다) 마련의 가능성

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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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1)으로 정의되는데 정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예산과 기

금으로 구분된다. 예산이 매년 까다로운 운용절차를 통하여 운용되는 것과는 달리

기금은 그 운용의 목적을 한정할 수 있으며, 예산에 비하여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

지 않고도 운용될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업의 선진적 발전을 진작시킬 수 있는 재원

으로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글에서는 정부의 예산제도를 개관하고, 기금의 제도적 의의와 운용내용을 살펴

본 다음 공중위생기금의 조성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글은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정부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기금의 성격과 운용

내용을 논하고, Ⅲ장에서는 공중위생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비롯하여 그

구체적 조성방안을 살펴 보고, Ⅳ장에서는 주된 재원으로서의 과징금의 기금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또 Ⅴ장에서는 공중위생기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금이

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중위생기금

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금 운용을 위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다. Ⅵ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기금의 성격과 운용

1. 기금의 성격

1) 정부의 재정체계

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2)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한다(국가재정법 제4조1항). 일반회계는 내국세, 관세 등 보통의 재정수입

을 세입으로 하여 국방, 치안, 교육, 공공사업, 사회보장 등 국가로서 당연히 시행하

여야 할 재정 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세출로 하는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

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이다(국가재정법 제4조2항 및 3항). 또 기금은 국가가 특

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

1)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39면

2) 박동운, “통일기금 설치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제20집, 단국대 산업경제연구소, 199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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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써 설치하는 것이다(국가재정법 제5조1항). 일반적으로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일

반회계만을 예산 또는 재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중앙

정부 이외에 공공기관, 지방정부까지 포함되며, 기금과 예산은 정부의 공공활동으로

서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통합재정수지 및 정부부문의 통화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재정에는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3)

여기서의 기금을 공적기금에 한정된 것이며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사기금은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현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교도작업특별회계법 등 18개4), 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법 등 61개 법률5)이 규정되어 있다.

3) 최광, “특별회계와 기금”, 『한국재정40년사: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한국재정40년사 편찬위

원회 편), 한국개발연구원, 1991, 354면.

4) 국가재정법 [별표 1] <개정 2006.12.30>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1. 교도작업특별회

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4. 삭제 <2006.12.30> 5. 기업예산회계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

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삭제 <2006.12.30> 14. 주

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특허관리특별회계법 1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9.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5) 국가재정법 [별표 2] <개정 2006.12.30, 2007.1.26>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

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

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자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작물재해보험법 22. 대

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수출보험법

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 양곡증권정리기금법 3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36. 여성

발전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0. 외국환

거래법 41. 원자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화촉

진기본법 48. 주택법 4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54.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61. 삭제 <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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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제도적 의의

현대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많은 공적 사무

가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기금제도는 국가가 특정

한 공적 과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6).

예산은 당해 연도에서의 국가적 공적 사업과 그에 대한 재정지출의 계획을 의미

하는 것인데 반하여, 기금은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특정 사업에

대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미래에 구성될 정치권력의 의

사결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금

은 특정한 공적 활동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한 국가의 대 국민적 약

속, 즉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탁적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7) 기금이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독립적 회계를 필요로 한다거나, 기금운영에는 자율성 원

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은 모두 기금의 신탁적 요소의 징표이다.

이처럼 기금은 회계의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 보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금

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파산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통해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거나 혹은 기금을 예산에 통합시켜 예산과 유사한 수

준의 감시와 통제를 하고자 하는 예산관리 부처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기금은 특정한 공적 서비스의 사용자가 그 공공재의 공급재원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의의가 있다.

최근 기금은 경제활성화와 사회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관리되

기는 하지만 예산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자율권의 보장만큼이

나 통제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8).

6) 김해룡, 기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현안분석 2004-14,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면

7) 전택승, 기금에 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논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6., 51면

8) 전택승,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2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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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과 예산의 관계

기금은 공적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예

산과 같지만 특별한 지출용도를 가지고 있고, 특정 세입에 의해 조성되며, 예산이 1

년 단위의 재정계획에 의해 운용되는 것임에 비해, 기금은 특정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 회계에 있

어서도 일반회계는 정부회계에 따르는 것임에 비해, 기금은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과 예산의 관계를 표로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금과 예산의 비교9)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모든 국가의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보유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
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
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재원조달 및 운용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
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
이 원칙

-목적세를 주된 재원으
로 함
-부담금 등이 특별회계
의 재원이 되기도 함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
용형태가 섞여 있음

출연금, 부담금, 일반 재정
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
이 다양함
- 융자사업 등 유상급 급부
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이 가
능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운용계획확정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확정

왼쪽과 같음

-기금관리주체의 계획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
정
-국회의 심의·확정

집행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
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
짐(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왼쪽과 같음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 차
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단,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요항목(장, 관, 항)에 계상
된 액수의 3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제한함)
항목간의 전용도 비교적 자
유로운 편임

수입과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함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음 왼쪽과 같음

여유자금의 존재여
부 및 미집행액의
처리

여유자금이 존재하지 아
니함
미집행액은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
으로 처리되어 세계잉여
금으로 환수됨

왼쪽과 같음

여유자금이 존재하며, 여유
자금으로부터의 이윤이 기
금의 재원으로 편입됨
미집행객은 기금으로 적립
되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음

9) 재정경제원의 『기금백서』(1996)을 참고하여 수정․보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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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 설치의 목적

기금 설치의 주된 목적은 일정한 재원을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함으로

써 예산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있으며, 부수

적으로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경제상황의 변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

의 기금제도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등 특

정부문에의 중점적인 지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다.10)

기금이 예산보다 느슨한 통제를 받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기금은 예산

관리기관의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제한한다. 전통적인 재정학의 관점과 합리적 후생

극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금의 존재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기금설치의 논리를

예산과 구분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을 통해 사업을 영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변동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반 예산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의 경우 심각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삭감을 요구받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둘째, 기금은 예산극대화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진다. 즉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더

약한 통제를 받는 것이므로 기존의 일반 예산에서 지출 확대가 어려울 때 그 대안

으로 기금을 통해 지출하게 된다. 거대한 정부 혹은 예산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시

도에 반대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건전주의자들도 기금을 통한 지

출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보수적 재정론자들은 대형 재정수요가 예측되거

나 지속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립

을 통한 지출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셋째, 공공재의 사용자가 공공재의 공급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

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납세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요구함으로써 재

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넷째, 특정기업군에게 장기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본

축적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 및 농어민과 같은 생산자에게 자금을 공급

함으로써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산업정책 및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반국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을 강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주택, 후생복지

시설, 보건위생, 의료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11).

10) 장원종, “기금의 변칙적 관리․운용 문제”, 『재정논집』제3집, 한국재정학회, 1989, 60면

11) 이창우 외, 서울시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199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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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기금은 민간금융을 양적․질적으로 보완하는 금융적 기능을 한다. 양적

보완이란 기금이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 금융기관에게 저리로 공

급함으로써 양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여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질적

보완이란 사기업으로서는 채산이 맞지 않거나 투자의욕이 낮지만 사회체제를 유지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분야에 대하여 기금을 통하여 재정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적

보완기능이 강하였던 것이 사실이다.12)

넷째, 기금에는 갑작스러운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원을 마련해 놓는 기능도 있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갑작스러운 농수산물의 가격변

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다만, 기금의 이러한 기능은 일반예산의 예비비

를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예산의 한 면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하며, 따라서 기금 설립의 논리로서는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 기금의 법적 근거와 구분

1) 기금의 법적 근거

종래 기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있었으나,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두 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금의 근거가 되는 법은 국가재정법과 각 개별기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

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

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이 법률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

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규정을 설치 근거가 되고 있다.

2) 기금의 구분

기금을 구분하는 방식은 설립목적, 관리운용주체, 재원조성방법, 기금관리방식, 기

금운용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주요한 몇 가지 구분과

공중위생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에 속하므로 그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12) 이창우 외, 서울시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1996,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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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사업성기금은 국가가 예산제도와 분리하여 특정한 고정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중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

리기금, 국민투자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그리고 통일부가 운영하는 납북협력

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예산운용이나 재정정책의 수행과 가장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사업성기금

이다. 금융성기금은 금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 신용보증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개별 용도에 따른 구분

(1) 관리기금: 재원 관리를 위한 기금(ex,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긴급재정성기금: 갑작스러운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원을 마련해 놓는 기금(ex,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형평기금)

(3) 보상성기금: 특정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ex, 보훈기금)

(4) 보증성기금: 보증을 위한 기금(ex, 신용보증기금)

(5) 보험성기금: 일반보험과 유사하며,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재원을 관리, 운영하는 기금(ex, 고용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6) 연금 및 퇴직성기금: 4대 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 개인의 현재 연금부담을 통해

미래에 연금으로 돌려 받는 재원을 운영하는 기금 (ex,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

금기금)

(7) 일반재정성기금: 기금사업의 성격상 일반예산 (예산과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ex, 과학기술진흥기금)13)

(8) 장학 및 협력기금: 대외적으로 국가간 협력 및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

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는 기금(ex, 국제교류기금, 납북협력

기금)

13) 예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성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를 기금와 하나의 제도로서 인

식하여 논하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이 있다. 황성현, “한국의 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정책 방

향”, 재정논집 제18집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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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지방자치단체도 그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는 예산과 별도로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

금에 출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

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설치 목적이나 운용형태,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금 또는 자금이라는이름을 가지고 조성 또는 운용되는 재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재원들은 광의로 보아 조성 및 운용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이든, 자금이든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기금제도

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기금의 조성재원

개별기금은 근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기금의 조성재원에

는 출연금, 기부금, 성금, 원조금, 자체수입, 정부자금의 위탁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등이 있다. 출연금은 정부출연금을 포함하여 한국은행출연금, 정부투가기관

출연금, 경제단체출연금, 민간인출연금, 저축자출연금 등이 있다. 자체수입에는 기금

운용수익금, 재산수입, 융자금 회수, 적립금, 결산잉여금 등의 수입 이외에 분담금,

부담금, 과징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조성재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민간인 출연금 등

출연금과 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구분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금의 조성 재원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다. 출연의 근거는 개별기금조례 등에 규정

되어 있으며,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각 부서가 예산을



- 41 -

요구할 때 제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파악하여 결

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결정된 후

에는 전적으로 주관부서의 책임 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다시 출연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

치단체 지원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금에 대한 지원

규모의 판단은 당해 기금의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의 가능성 등을 엄밀

히 검토하여 결정되나 가능한 한 기금에 대한 출연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2) 민간인 출연금

대부분의 기금은 조례로서 민간인 출연금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출연의 형태는 주민성금, 기탁금이나 관련 단체의 기부금 등이 있고, 사

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한 것 이

외에는 제한하고 있다.

3) 부담금

기금의 주요한 재원 중 하나로서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에는 크

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

다.

4）기금운용수익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

생하는 사업수입이 있다. 여우자금 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

사업 수입 등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을 되어 있다.

5) 기타수입

특별회계로부터 잉여금 수입이나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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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중위생기금의 조성 방안

1. 목적과 필요성

1) 목적

이 기금의 목적은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와 산업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금의 명칭은 (가칭)‘공중위생육성기

금’ 혹은 ‘생활위생서비스육성기금’(생활위생서비스로 개칭되는 경우)이라고 하거나

식품위생기금의 표현례에 따라 간단히 ‘공중위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공중위생서비스 영업은 날로 고급화되고 있으며, 점차 생활 편

의의 일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을 육성 내지 진흥함으로써 건강한 공

중위생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경제에도 이바지할 필요가 절실해 졌으며,

이에 공중위생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업

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종

래 공중위생영업은 주로 영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저급한 영

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지배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것의 산업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나 국가나 산업적 발전을 기대하지도 도모해 보지도

않았다. 또, 공중위생영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생활의 연장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그것의 산업적 발전을 욕구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는 최근 웰빙으로 고급화를 지

향하는 경향과 더불어 공중위생서비스도 고급적이고, 기능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을

반영하게 되었다.

종래 위생개념은 전염병 예방적인 것(hygiene)에서 출발하였으나, 개인적인 위생

(sanitary)의 개념을 거쳐, 건강의 증진(health promotion)을 도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이 건강 내지 의료적인 것에 근접하

는 경향에 따라 공중위생영업도 선진화되고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 ‘위생안전’ ‘경제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영업은 건국이래 한 번도 산업적 발전을 기대한 적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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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도 없으므로 그 산업적 진흥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직성 있는 예산제도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장기적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재원을 계속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기금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2. 기금의 조성과 사용

1) 기금의 조성

가.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과징금,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나. 기금 조성 및 관리 기관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하도록 한다. 식품위생

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은 시·도 및 시·군·구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결과 주된 재

원인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시·군·구에 직접 혜택이 적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시·군·구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2) 기금의 사용

가.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지원

·공중위생영업 영업자단체 사업지원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공중위생·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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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기타 공중위생영업지원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위생교육 및 영업자교육지원

·공중위생분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 교육지원

·공중위생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비용

·그 밖에 공중위생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국가적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

기금의 관리를 시·군·구에서 하고, 주된 재원이 되는 과징금의 징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결과 공중위생서비스의 안전 관리와 산업적 진흥을 위한 국가

적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

는 근거 규정을 둔다. 건강한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육성을 위한 국

가 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공중위생영업을 진

흥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가적

사업이 더욱 실효적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인

식품위생을 위한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시·도, 시·군·구에서만 조성, 관리하도

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도모하는데 재원이

되지는 못한 단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금의 국

가적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금 사용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금 배분의 방법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기금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일정율

(예컨대3할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정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 배분비율은 매년 9월 공중위생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기금 관리 조직: 공중위생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이 필요한데, 시·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

금의 조성과 사용이 방만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가족부내에 공중위생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기금운용의 방향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하여 각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함으로써 그 기준의 유사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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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금 재원으로서 과징금의 활용

이하에서는 공중위생 사업 기금의 재원으로서의 과징금 활용의 타당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1. 과징금의 성격

1) 행정제재금의 일종으로서의 과징금

원래 과징금이란 1981년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입된

수단으로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게 대하여 의무위반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금14)’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징

금을 부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사업

자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

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15) 따라서 과징금 제도는 입법 취지면에

서 볼 때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유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위치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16)17) 여기서 제재라는 용어

는 형벌에서의 제재와는 달리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상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18)

2) 재원확보금으로서의 과징금

그런데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는 달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그 분야의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쓰여 지고 있는 점에서 수입증대 내지 특정사업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과징금제도를 규

정하는 입법례가 증대되고 있다. 다만 현행 실정법에 규정된 과징금제도가 운용과

14) 행정상 제재금에는 행정형벌인 벌금, 과료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

단인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부과금 등이 있다.

15) 이호용, “조세 등의 정책목적적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 통제 서설”, 중앙법학 제5집1호, 57면

16) 박영도 외,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20면

17) 과징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18) 서원우, “현대적인 행정의무이행확보수단(상), 고시연구, 1984.11.,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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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 수입의 증대 혹은 이를 통한 특정사업의 경비확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

을지라도 제도 그 자체의 성격이 행정상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

다.19)

2.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귀속주체

과징금의 부과, 징수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법

령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의 주체로 규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의 과징금 부과주체는 장

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주체로 되어 있다.

과징금의 징수금액은 징수주체에 관계없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징수주체에 귀속토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특

별회계나 특정기금으로 귀속시키거나 특정사업으로만 용도를 한정하는 입법례가 늘

고 있다.

예컨대 방송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조선산업

정상적경쟁조건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 등은

특정기금에 귀속된 예이며, 환경범죄단속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시키

도록 되어 있다. 영화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은 창작영화의제작,보급, 상영, 수출 등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의 선도, 보호 사업 등 특정사업의 용도로 한

정하고 있다.

19) 조정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소고, 법제 제198호, 법제처, 1987.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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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식품위생기금으로부터의 시사점

1. 식품진흥기금의 일반현황

1) 설치 근거와 관리 운용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

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기금은 1987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영업자가 법 위반시, 그 사

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과징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시․도에 진흥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의 주된 관리 운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1994년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권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관

되었다. 1987년 기금이 조성된 이래 기금관리운용권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즉,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부설치(1987)→ 시․도설치(1989)→ 복지부 기금폐지(1995)→시․군․구로 확대(2000)

현재 시․도와 시․군․구가 4:6의 비율로 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기금의 실제

보유액은 시․도와 각 시․군․구가 약 8:2의 비율로서 이는 2000년 시군구로 확대

되기 이전에 적립된 누적 금액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

군․구의 보유액이 낮아 시․군․구 단독 사업의 수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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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조성

가. 기금의 재원(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

식품기금이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

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나. 기금의 조성현황

200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은 3,435억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25억원으로서 12%를

사용하였으며, 88%가 적립되었다. 조성액의 추이를 보면 1,430억원(1997), 1,765억원

(1998), 2,051억원(1999), 2,392억원(2000), 3,129억원(2001), 3,161억원(2002), 3,322억원

(2003), 3,435억원(20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액의 80% 이상이 사업에 운

용되지 않고 과다 적립되고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

한 실정이다.

3) 기금의 사용

(1) 기금의 사용근거(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의 검사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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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

수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

업자에 대한 지원

(2) 기금의 사용현황

2004년 기준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실적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성액의

7% 정도가 시설개선융자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을 뿐, 기타 조사 연구등 다른 사

업에는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표 2〉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실적(2004년 기준)

계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교육기관

지원

명예감시

원활동

음식문화

개선모범

업소지원

시군구교

부
기타

3,435

(억원)
3,013 237 23 1 1 23 75 43 19

100(%) 88 7 1 - - 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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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1) 문제점

(1)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 운용 계획이 미흡하다.

❍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

사업결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이 차기연도 기금 운용계획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나, 시행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음

❍ 기금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 노력 부족

❍ 기금의 적립율이 높고 다양한 사업 개발 노력 부족

❍ 융자사업실적 부진: 융자대상이 식품접객업 위주이고 담보제공이 어려워 활용

실적이 낮다

❍ 기금의 목적외 사용 사례 발생

❍ 기타: 지자체별로 융자대상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 혼란야기, 광역단

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금사업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중복된다. 홍보

및 사업신청 등 기금관련 업무가 식품접객업 단체를 통해서만 수행되고 있어

비회원 업소가 소외됨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개선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항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항을 예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식품의 유상수거 비용으로 사용: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한 수거 검사 비용은

무상수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 수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일반

예산으로 하여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등 고가의 제품수거 검사와 유해 우려

식품이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거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

거 비용을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해외시장개척등을 위한 식품위생진흥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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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의 연찬회, 워크 샾 비용으로 사용

❍ 기금 사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음식문화 개선사업시 회의비, 자문비, 업무추진

비, 사무용품비, 야간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의 활동비)으로 사용

❍ 기금의 자율적 편성보장

❍ 기금의 관리를 시․도에서 전담

❍ 기금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

2) 시사점

2007년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은 건수로는 506건, 부과액으로

는 984,865,000원이다.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많지 않은 액수이므로 일단 향후 5년

간은 지출보다는 적립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진흥기금은 적립은 많

고 사용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용계획

과 운용지침의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

진흥기금은 지자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결과 그 사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위생

수준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실질적으로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융자사업

과 기금의 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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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행정이 새로운 사업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 조달 방법

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기금이다. 1961년 우리나라에 기금이 도입된

이래 기금제도는 제2의 예산으로서 정부의 재정운영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

나 기금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기금’이라고 하면 재정제도상의 ‘문

제덩어리’라고 불릴 만큼 기금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따라서

‘제2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의 개혁은 재정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단골메뉴

가 되어 왔다.20) 또 전술한 바와 같이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그 관리와 운용 및 집

행상 용이한 점 때문에 행정부처에서는 예산보다는 기금을 통한 지출을 선호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기금이 천덕꾸러기가 된 현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제시하여야 하는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다. 공중위

생기금의 신설도 이러한 이유로 재경부처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2009년 현재 중앙정부는 61개의 기금과 10개의 금융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운용규모21)는 421.8억원에 달한다

(참고로 2009년 국가예산은 283조6600억원이다). 기금제도는 이같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어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고 또 기

금 구분의 개선 및 통폐합 꾸준히 제도적 개혁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제도 개혁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며,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

정되면서 기금관리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또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

로 기금을 국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금과 기타 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금융

성 기금이 기금과 구분되는 등 기금제도는 일대개혁을 맞게 된다. 특히 기금운용계

획이 국회의 심의대상이 된 것은 종래 기금과 예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없애버린 것으로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 현재도 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중위생기금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다른 여러 기금의 운용 결과를 가

지고 판단하건대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제도의 문제점 제기된 사유를 살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

20) 황성현, 앞의 논문, 104면

21) 기금운용규모는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수립 및 국회 심의․확정시 편성․심사 기준으로서 당해 연

도 기금의 전체수입규모 및 지출규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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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적립과 사용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들은 적립된 기금을

회전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세금리와 지원금리간의 차이만큼을 사업비로 지

출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하고 나면 더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

력을 하지 않고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여기서 기

금방식의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부

실이다. 예컨대 여유자금 운용의 자의성, 관계부처 협의의 일관성 결여, 기금관리통

제 기능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인 모두 주로 운용주체에 기인

하는 것으로, 기금제도 그 자체에 태생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상

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운용과 관리의

적절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기금이 갖는 제도적 의의에 따

라 충분히 제구실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발표 3. 

공중위생분야 선진화를 위한 자격‧면허제도 관리 합리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책임연구원, 황종록

※ 본 주제발표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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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분야 선진화를 위한 자격‧면허제도 관리 합리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책임연구원, 황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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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자격 및 면허 체계

제1절 우리나라 자격 현황

1. 자격의 현황

우리나라의 자격의 분류는 주로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558종목)과 개별법령에 의거한 국가자격(128종

목)이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 재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관리․운영되고 있고 현

재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자격은 개별 사

업법에 의거허여 각 부처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

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계 검정에 관련된 533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검정에 관련된 18개 종목을,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이 3종목을, 영화진흥위원회 2종목 실시하고 있다. 또한 17개 소관부처가 국가기술자

격법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자격을 관장하고 있다. 개별사업법에 의거하여 26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 중 일부는 ‘08년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자격현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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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

구분 갯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

자격
586

국가기술

자격법

(노동부)

17개 부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564종목: 한국산업

인력공단, 18종목: 대한상공회의소)

개별

국가자격
128 개별법령 26개 부처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

자격
67

자격기본법

(교육부)
11개부처

인터넷정보검색사, TEPS 등

(삼성SDS 등)

민간자격 약600
자격기본법

(교육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관련 민간단체)

사업내

자격
70

고용보험법

(노동부)
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LG전자)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재인용

가.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작성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

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지위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국가기술자격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체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및 검정의 시행권한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

다. 다만,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시행은 국방부, 워드프로세스 등 사무관리분야에

대하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정시행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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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체제

노동부

(자격제도운영총괄)

- 기술자격제도운영심의위원회

- 검정시행계획 수립

- 법령 및 제도운영관리 등

주무부처

(자격취득자 활용)

-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 관련개별사업법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

(검정시행기관)

- 자격검정시행

- 시험문제출제, 검정, 채점 등

국가기술자격법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5개 등급체계로 구성하여 운

영되고 있다. 각 등급별 검정기준은 <표2>와 같다. 각 검정기준은 등급별 능력에 대한 개괄

적 정의로 등급에 응시하는 자의 최소한의 능력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별 응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 각 등급에 대하여 자격소지자와 학력․경력자에 대한 응시경로를 구분하여 표로 정의

하였다.

〈표 2〉 등급별 검정기준

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

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

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

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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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등급

응시 요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기술사

◦기사+4년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동일종목의 외국자

격취득자

◦대졸+7년

◦3년제 전문대졸+8년

◦2년제 전문대졸+9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

련 과정 이수자+7년(9년)

◦대졸+9년

◦3년제전문대졸+9.5

년

◦2년제전문대졸+10

년

◦11년

기능장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동일종목의 외국자

격취득자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

수자(예정자)

◦좌 동 ◦11년

기사

◦동일직무분야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의 외국자

격취득자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전문대졸+1년

◦2년제전문대졸+2년

◦기사수준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대졸+2년

◦3년제전문대졸+2.5

년

◦2년제전문대졸+3년

◦4년

산업기사

◦동일직무분야산업

기사

◦기능사+1년

◦동일종목의 외국자

격취득자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대졸

◦3년제전문대졸+0.5

년

◦2년제전문대졸+1년

◦2년

기능사 ◦제한 없음

기초사무 ◦제한 없음

전문사무
◦대학졸업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자 등 종목

에 따라 다름

나.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개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자격으로 자격체계와 관리방식이 국가기술자격과는

상이하다. 그러므로 국가자격은 종목의 신설, 검정시행 등을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신설, 개선, 폐지를 소관부처별로 결정하도로 되어있어 자격관

리의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자격 중 자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격은 각 소관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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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자격이 있다. 면허도 국가자격에 포함된다.

국가자격 중 전문자격이란 시험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어야만 입직이

가능하고 통상 독립적으로 개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가 개별법에 의하여 자격을 관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전문자격은 면

허적 성격이 강하며 실제 면허의 일부종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문자격의 특징은 이러한 면허적 성격 때문에 선발인원의 사전제한 등을 통해 신규진입

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일부 독점적 자격으로 경쟁을 위축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 많은 수의 가격을 배출 시장원리에 경쟁을 촉

진하고 서비스의 질적 확보 및 저렴한 가격으로 대 국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다.22)

전문자격의 종류는 자격이면서 면허인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를 제외한 건축사, 감정

평가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있다. 각 전문자격에 대해 ‘09년도 시행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문자격 현황

종 목 시험시행기관 평가방법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예비시험, 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공인중개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자격시험(1차, 2차)

관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법무사 법원행정처 자격시험(1차, 2차)

공인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차, 2차)

변호사 행정자치부 사법시험(1,2,3차)

22) OECD는 전문자격과 관련 각종 규제가 결국 경쟁을 억제하여 서비스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Cox & Foster(1990)등 외국연구사례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전체적인 서비스

의 질은 오히려 낮다는 사실이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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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자격의 변화

국가자격의 각 주무부처별 독립적 시행의 특징으로 검정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이에 국가에서는 검정시행의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후 국가자격에 대한 일부

를 ‘08년도부터의 검정시행을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

였다.

결국, 자격의 인증기관은 각 주무부처로 동일하나 시험의 실시기관이 ‘08년도부터 변경되는

국가 및 전문자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08년도 시험기관 변경 국가자격 종목

순번 자격명 순번 자격명

1 사회복지사1급 13 주택관리사보

2 변리사 14 문화재수리기술자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15 문화재수리기능자

4 공인노무사 16 공인중개사

5 경영지도사 1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6 기술지도사 18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7 물류관리사 19 경비지도사

8 가맹사업거래상담사 20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9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21 관세사

10 농산물품질관리사 22 감정평가사

11 소방시설관리사 23 검량사

12 소방안전교육사 24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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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면허의 현황

1. 면허의 개념 및 의의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

이며 또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정의한다.

면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행위상의 명령적 행위 중 허가의 한 형태이다. 이때

명령적 행위란 일반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

과하거나 또는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곧 면허는 허가의 한 종류

로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는 행

위라고 말할 수 있다.

면허가 자격시스템으로 인증받는 자격과의 다른 점은 특정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필

수조건이라는 점이며 특히 해당직무가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질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국가가 일반인에게는 해당 직무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을 해제시켜 인정한다는 것이

다. 그 선행조건으로 해당 자격요건을 취득하도록 한다. 면허제도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행위로 인해 비면허자에 대해 배타적 이

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영역에 대해 그 전문성을 인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영역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을 가진 자만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데 면허의 의의가 있다.

2. 면허의 운영실태

면허도 국가자격과 마찬가지로 소관부처별 개별법에 산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면허별로

취득요건 등 운영실태가 서로 상이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허 종류별로 운영실태를 살

펴보면 다음<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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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면허종류별 운영실태

면 허 면허인증기관 평가방법 및 조건

의료인23) 면허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시험(의료인 면허취득요건에 해

당자)

약사, 한약사면허

국가시험의료기사24) 면허

위생사 면허

영양사 면허 자격시험(영양사)

조리사 면허
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혹은 교육과정

이수이․미용사 면허

운전면허 지방경찰청 면허시험(필,실기)

건설기계조종사25)

면허
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혹은 교육과정

이수

원자력관계26) 면허 교육과학기술부 면허시험

도선사 면허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시험+경력

수의사 면허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시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농림수산식품부

자격시험 혹은

국가기술자격취득

설계사 면허 지식경제부 국가기술자격취득+경력

해기사27) 면허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시험+경력

조종 면허 지방해양경찰청 면허시험(실기, 필기)

주조사 면허 국세청 자격시험(학과, 실무)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지방경찰청 국가기술자격취득

수렵 면허 시․도 면허시험

23) 의료인 면허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함

24) 의료기사 면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를 포함함

2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는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모우터그레이더,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피니셔,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등을 포함함

26) 원자력관계 면허는 원자로,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으로 조종감독자, 취급자면허등을 포함

함

27) 해기사 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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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격과 면허의 비교

1. 자격과 면허 비교

자격시스템과 면허시스템을 크게 운영목적과 역할, 운영체계, 취득요건, 직업활동등과 연계

해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자격과 면허의 비교

구 분 자 격 면 허

운영목적
직업활동 및 개인의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우수 직업인 양성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안전을 위한

진입규제

역할비교 자격이 취업과 직무에 대한 제한이 없음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직업행

위가능

운영체계
자격등급체계 및 검정방법이 체계적으로

운영

소관 주무부처별로 운영체계가 비체계

적이고 통일되지 않음

취득요건
5등급 체계로 학력과 경력에 따른 수준

요구
면허종류별로 취득요건이 다양

직업활동의

범위와 한계
사회적 한계없음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직

무가 한정

자격유형 능력 인정형 자격 업무독점형자격, 전문자격

자격기능 직업능력의 인정 독점적 지위보장

근거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

2. 국가기술자격과 면허의 연관성

자격제도와 면허제도는 실제 활용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면허의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둘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요건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두 가지 관련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정

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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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면허와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성

면허 국가기술자격

이용사 이용사, 이용장

미용사 미용사, 미용장

조리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조리 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천장기중기, 로우더, 준설선, 로울

러, 모우터그레이더, 지게차,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운전 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축산 산업기사

설계사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화약류책임자면허 화약류제조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화약류관리기사, 산업기사, 화약류취급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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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생분야 면허제도 및 현황 

제1절 공중위생관련법의 변천과 면허제도28)

1.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과 1986년 4월 8

일 국회 본회의의 수정가결을 거쳐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 3822호로 공표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미용사법, 유기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련법율을

흡수․통합하고 당시 자유업이었던 세탁업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영업을 신고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입법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이․미용업을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위생접객업과 기타 위생관련 영업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공중위생과 관

련되는 위생용품 및 백화점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

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 제9조에서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

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을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용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국가기

술자격법으로 옮겼다

2.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특징은 이․

미용사 면허제도부문에서는 “외국에서 이․미용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삭제한 것 이외 공중위생법과 동일하다. 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영업에 대한 시장진

입 장벽을 낮춘다는 의도로 이․미용업 개설의 경우 허가제나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로 입

28) 서희원, 한국미용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003에서 인용



- 68 -

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6호의 3차 개정시 면허요건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

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

한 자’를 추가하고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6호의 4차 개정시에 이․미용법 개설요건을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2절 위생분야 자격 및 면허 현황

1. 위생분야 현황 및 산업전망

제1절에서 논의되었듯 전체 위생분야에서 자격과 면허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

음 [그림2]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동향은 다음 <표 9>와 같다.

 

〔그림 2〕 자격과 면허, 업소개설의 프로세스

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 발급 업소 개설

구비

서류

조건

일반인

/관련학과

졸업자

1. 자격증발급신청서
2. 수수료
3. 건강진단서
4. 증명사진
5. 신분증

1. 영업신고서
2. 국가기술자격증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4. 교육필증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영업주
상동 상동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종사자
상동 1.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시험 예비합격자에 한해 건강진단서 확인후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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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위생분야 산업동향

구분 경상지수(%) 증감율(%)

2000년 45,549

2001년 49,446 8.6

2002년 52,130 5.4

2003년 53,215 2.19

자료: 통계청(2004년) 통계자료

〈표 10〉 식료품비 지출 현황

구분 가구당 식료품비 월평균 지출(원) 증감율(%)

2000년 447,018

2001년 463,582 3.7

2002년 481,049 3.8

2003년 509,649 5.9

 

표에서 알 수 있듯 위생분야 산업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진입이 꾸

준히 이어지리라 판단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계연보에 따르는 자격취득자는 2000

년에서 2006년까지 면 위생분야의 누적 합격자 수는 약 520,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인원

들에 대한 산업진입은 산업동향에 따라 꾸준히 이어지리라 판단한다.

추가해 위생분야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식음료 산업분야의 해외 고용동

향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방장, 조리사 및 기타 주방 근로자가 현재 2,800,000명 이상(음식준

비 근로자 844,000명, 식당조리사 668,000명, 패스트푸드 조리사 522,000명, 기관 및 구내 식

당 조리사 465,000명, 즉석 조리사 205,000명, 수석주방장 및 조리사 139,000명) 이다. 이용사,

미용사 및 미용관련 종사자 약 790,000명 이상(이중 90% 이상이 이용사와 미용사)이다29).

미국 음식업 중앙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2004년 레스토랑산업의 10대 트랜

드를 계속적인 확장(continued expansion),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의 증가(heightened

interest in health and nutrition), 정부영향력의 확대(intensified government impact), 다양성

포용(diversity embraced),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grater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y),

관광의 중요성 증가(importance of tourism), 에너지 원가관리(Eenergy-costmanagement), 서

비스에의 집중(a fource on service), 경쟁의 심화(heightened competition), 장밋빛 미래(a

29) 2000년 현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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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furture)로 발표하였다(12). 이 10대트랜드에 의하면 미국내 레스토랑 사업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 발전 가능성과 방향 그리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30).

미국에서 2000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외식산업의 생산유발액은 반도체 산업보다 3조원이

높은 37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반도체산업보다 2조원이 높은 14조원, 고용유발인원은 반도

체산업보다 116만명이 높은 125만명으로 우리가 익히알고 있는 국가의 주요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치보다 외식산업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국내의 조리산

업이 미국과 상이하게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되며, 조리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창출력과 부

가가치를 고려하여 향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예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이․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한 추이가 다

음 <표 10>과 같다.

〈표 10〉 위생분야 자격취득자

구분 00년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소계

한식조리 43,200 43,887 37,119 35,395 33,831 34,657 37,898 265,987

양식조리 9,945 12,497 12,594 11,985 11,905 12,439 13,641 85,006

일식조리 3,072 3,631 3,320 3,055 3,100 3,125 3,207 22,510

중식조리 1,449 2,443 1,882 2,414 2,527 2,643 3,103 16,461

복어조리 400 861 750 813 861 761 790 5,236

미용 계 18,723 17,778 16,758 16,573 15,996 14,945 14,252 115,025

이용 계 1,594 1,166 1,081 1,026 941 1,263 858 7,929

소계 78,383 82,264 73,506 71,264 69,165 69,838 73,755 518,15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연보

가. 위생분야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배분에 기여하며,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

장과 노동력구성,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등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여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의 정보기능과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고

용정보원의 국가 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위생분야의 고용 및 산업의 추이

30) 정혜정, 천희숙. 조리산업계의 미래와 방향. 식품산업과 영양 11(2), 85-87, 200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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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는 ‘06년도 17,181천명에서 ’16

년도에 20,707명으로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규모는 3,526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규모의 확대를 예측

하고 있다. 다음 <표 11>은 산업대분류 인력수요 전망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 및 사

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표 11〉 산업대분류에서 보건관련 사업 인력수요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01 ‘06 ‘11 ‘16 01-06 06-11 06-16 01-06 06-11 06-16

숙박 및 음식점업 1,943 2,049 2,061 2,060 106 12 11 1.1 0.1 0.1

사업서비스업 1,149 1,668 2,258 520 520 590 1,196 7.8 6.2 5.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84 686 921 1,318 202 236 632 7.4 6.1 6.8

산업대분류에서 알 수 있듯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2016년까지 지속

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력수요

의 증가는 서비스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인 도․소매업의 취업

자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별 인력수요의 전망을 살펴보면 ‘06년도에서 ’16년도까지 전망기간 동안 직업별 인력

수요 증가규모를 순위로 살펴보면 1. 경비 및 청소관련직이 484천명, 2. 교육 및 자연과학 사

회과학 연구관련직이 464천명, 경영회계 사무관련직이 456천명, 4. 이․미용 등 서비스업이

305천명, 5. 보건의료 관련직이 277천명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기간 동안 직업별 고용구

조는 제조업 관련 전통적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관련직업의 새로운 직업집

단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추가해 직종별 인력수요를 전망에서도 직업 및 고용의 전망과 유사한 결론을 이끌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2>는 직종 중분류 인력수요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와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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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위생분야의 인력수요 전망

구 분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01 ‘06 ‘11 ‘16 01-06 06-11 06-16 01-06 06-11 06-16

대인서비스 관련 778 882 1,067 1,305 104 185 423 2.9 3.9 4.0

조리 및 음식서비스 1,773 1,852 1,916 1,959 80 63 106 0.9 0.7 0.6

위에서 언급한 산업동향과 고용현황 그리고 자격취득자의 추이현황을 고려할 때 위생분야

의 고용전망은 음․식료의 경우는 추후 3~5년간 지속적으로 산업전체에서 다소 높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자가 줄어 전체적 고용은 감소되고 있으나, 미용

사의 경우 염색과 파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손톱관리와 피부미용과 같은 새로운 분

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적으로 이․미용산업의 고용은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나. 위생분야 산업의 변화 전망

미용관련 신규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표 13>에서 알

수 있듯 피부미용에 관련된 연간 시장규모가 ‘06년도와 ’07년도 평균 3조이상의 수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신규산업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산업규모는 <표 14>와 같이 매

년 증가하여 ‘03년 대비 ‘06년 현재 3.3%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13〉 일본 피부미용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엔) 시장규모(원)

2006 397,737,000,000 3,102,348,600,000

2007 396,258,000,000 3,090,812,400,000

〈표 14〉 국내 피부미용 산업 현황(시장규모)

구분 총가구수 이미용료/가구 피부미용료/가구 증감률

2003 15,163,829 16,149 8,075

2004 15,565,671 17,267 8,634 6.9

2005 15,988,000 17,218 8,609 0.3↓

2006 16,411,682 16,830 8,415 3.3↓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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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신규분야의 등장이 위생분야의 산업을 촉진시켜 앞으로 산업 및 고용의 예측

을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원종욱 외(2002)의 ‘공중위

생업소 및 면허제도관리방안’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표 15>에서처럼 각 국의 미용산업의 변

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5〉 각국의 미용업 현황

국가 관련법 업무형태 자격제도

미국 각주 개별법-
뉴욕주 일반
사업법

<4가지 유형>
1.네일전문(손․발톱),
2.자연머리스타일링(커트, 삼푸)
3.피부관리(메이크업, 피부관리)
4.미용(파머, 미용업 총괄)

-국가자격제도 운영
-면허제도 운영(주지사가 시행
하는 실기․필기시험 합격증
서와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자격취득에 따라 업무 범위

가 다름

-워싱턴 주 <10가지 유형>
-미용, 피부관리, 이발사, 발미용 등

〃

-미네소타주 <6가지 유형>
-미용사, 이발사, 피부관리사, 발미
용사 등

〃

영국 지방정부법 또
는 자치단체의
조례

<머리미용>
-별도 제약없음
<미용관리>
-아로마서로피, 신체맛사지, 반사학,
태양침대, 얼굴마사지, 왁싱, 매니
큐어, 손․발톱 확장, 귀 뚫기, 전
기분해요법 등

-민간자격제도(NVQ) 운영(미
용산업기관 시행)

-피부미용은 면허제도 운영
※머리미용은 특별한 제약이
없음

프랑스 <3가지 유형>
1. 헤어
2. 피부미용
3. 메이크업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역 교육
청 주관)
․CAP(전문직업학교 1년~2년

과정 이수자)
․BP(CAP+2년실무, 5년 실무)
․BTS(2년 양성과정)

일본 미용사법 <헤어, 피부 혼합>
-미용사의 업무영역에 헤어, 피부,
네일 등을 포함(우리나라의 미용사
와 유사함)
※ 네일의 경우 민간자격으로 운영

-국가자격제도 운영
․양성과정 수료후 자격시험
-면허제도 운영(자격 취득자에
게 면허)

자료: 원종욱 외(2002) 및 http://www.gakkou.net(일본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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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위생분야 자격의 변화

외국의 산업의 변화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7. 07. 16일 노동부령 제279호로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신설종목에 대하여 공포하였

고 ‘0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과거 이․미용의 경우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면

이․미용업계에서 외국과는 달리 피부미용 및 네일아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 법이 개정이 된 이후 이․미용업계는 직무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다음 절에서 새로 시행되는 위생분야의 신설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미용을 일반과 피부미용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 시험과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미용관련 종목 필기․실기 시험과목

종 목 필 기 시 험 과목 실 기 시 험 과목

미용사(일반)

1. 미용이론

2. 공중보건학

3. 소독학

4. 피부학

5. 공중위생법규

미용작업

미용사(피부)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

피부미용 실무

이상과 같이 산업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각각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식과 근로

자의 양성은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과거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자격의 발전이 위주였다면

현재는 지식근로자 또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될 만한 전문자격의 출현을 받아들여야

하며 개별사업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제도 역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발전과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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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분야 자격 및 면허 일반

위에서 언급하였듯 위생분야의 산업은 새로운 신규분야의 진입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

측되는 가운데 행정 및 제도의 일반사항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에서 알 수 있듯 위생분야에서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은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자격과 면허에 이중적인 제

도하에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자격 및 면허의 발급에 관련된 관리기관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추가해 자격의

기본비용과 면허의 기본비용에 대해 <표 19>, <표 20>에 정리하였다.

〈표 17〉 자격 및 면허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위: 원)

구분
행정비용

합계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합계 15,235,523,400 14,939,450,400 208,797,000 18,702,000 68,574,000

이용기능사 98,128,000 89,910,000 2,898,000 1,140,000 4,180,000

미용기능사 3,054,707,000 2,927,637,000 45,114,000 17,562,000 64,394,000

조리기능사 12,082,688,400 11,921,903,400 160,785,000 - -

〈표 18〉 현행 자격 및 면허증 발급 행정비용 관리 기관

구분 관리기관

○ 자격시험 응시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면허시험 응시료 및 수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건강진단서(의사진단서) 발급수수료 병의원 및 보건소 등 의료기관

○ 자격증 발급 수수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면허세 >> 삭제필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기타 등 >> 삭제필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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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현행 이‧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시험 응시료

(단위: 원)

구분
응시료

소계 필기 실기

이용
이용사 27,000 11,000 16,000
이용장 62,000 38,000 24,000

미용
미용사(일반) 27,000 11,000 16,000
미용사(피부) 27,000 11,000 16,000
미용장 62,000 38,000 24,000

조리

조리기능사

한식 34,200 11,000 23,200

중식 34,800 11,000 23,800
일식 36,700 11,000 25,700
양식 37,000 11,000 26,000
복어 43,400 11,000 32,400

조리산업기사

한식 71,300 18,000 53,300
중식 71,300 18,000 53,300

일식 71,300 18,000 53,300
양식 71,300 18,000 53,300
복어 71,300 18,000 53,300

조리기능장 108,700 38,000 70,700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2008년 현재).

〈표 20〉 위생분야 면허발급 / 재발급 수수료

면허종류 발급/재발급 수수료

이․미용사 5,500원 / 3,000원

조리사 5,500원 / 3,000원

제3절 주요 외국의 이․미용사 면허제도

1.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

일본은 1957년 6월 3일 법률 제163호로 제정된 미용사법과 동년 8월 31일 공포도니 미용

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기본법령과 함께 1998년 1월 27일 후생성령 제8호에 의해 개

정이 되고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미용사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과 지정등록기관에 관한

성령’, ‘미용업의 진흥지침’31)등의 명령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의 미용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시험응시자격은 우리와는 달리 누구나에게 개방되

31) 1983년 12월 20일 후생성고시 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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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고 학교교육법에 규정한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일정규정이상의 지식과 기능

을 습득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검정방식은 우리와 유사하

여 검정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면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자격과

면허가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단일체계로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해 후생노동

대신이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합격자 중 이른바 결격사유32)가 없는자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미용사 면허를 교부하고 있다.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를 요약하면 ‘미용사법’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미용사 양성시설에서 2,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미국의 미용사 면허제도33)

미국의 법률의 특징은 각 주마다 제도가 다르고 입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표준에 대한 언

급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헤어분야와 피부관리 분야가 독립되어 운영되어지고 헤어분

야의 이수시간은 1560~16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부관리는 6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

다.

미국의 미용교육은 우리와는 달리 사회직업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다뤄지고 있다. 즉 교양

과목 없이 모든 시간을 전공분야에 치중하는 심화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직업학교내

에 미용실이나 피부미용실을 개설하여 현장과 연결선상에서 직접 고객과 상담하고 시술할

수 있는 실습교육이 특징이다

미국의 미용사 면허시험은 18세 이상인 자로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정보가 첨부되

어야 한다. 관련정보는 사진 및 도덕성을 입증할 증거, 신청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30일 기한의 진단서, 주무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초등학교 이수증명서, 교

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2년 이상 1인 인상의 면허소지 미용사로부터 직접교

육 및 감독을 성실하게 습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3년 이상 실질적인 미용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교육부 인가의 연구과정 이수증명서, 부과 신청요금, 필기시

험 합격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면허제도는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용에 관한 토탈을 다룰수 있는

미용사와 피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사, 두발만 다루는 세어디자이너, 손톱만 전문

으로 다루는 메니큐어리스트등 각 영역별로 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32) 심신의 장애에 의해 미용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행할 수 없는 자와, 무면허영업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그리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

33) 뉴욕주 미용사 면허에 국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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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미용사 면허제도

독일의 경우 직업학교가 잘 발달되어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또는 1년제과정으로

되어 있는 미용학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정별 기간의 차이는 미용실 개업능력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1년제의 경우는 미용실을 개설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미용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

이 이른바 미용사면허시험에 해당한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 주고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며, 시의 감독관이 직접나와 진행하게 된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이

론시험에 합격한 자가 1년과정의 실습기간을 거친 뒤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이 사

항은 실기시험에 두 번 실패하게 되면 영원히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없다.

미용에 관련하여 두발과 피부관리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두발에 대한 교육은 미용기술 학

원이나 학교에서 3년 과정 중 1년 반은 현장실습과 연결되며 졸업후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

득한 후 현업이 가능하다. 피부관리는 1년 반 정도의 과정기간을 거쳐 테스트 후 면허를 취

득하면 현업에 종사한다.

제4절 우리나라 이․미용사 면허제도

1. 이․미용사 면허제도

이․미용사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34)가

면허를 부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미용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면허

권자가 된다.

이․미용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

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

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 미용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35)

이․미용의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이․미용사 면허신청서’에 면허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

상의 학교에서 동 학과를 졸업한 자는 해당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34) 이하 시․도지사라고 표기

3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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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력에 의한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졸업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추가해 건장진

단서 1부와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3-4사이즈의 상반신 탈모정면사진 2매가 필요하다. 이상

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이 미용사의 면허를 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전체적인 이․미용사의 면허증 교부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절차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절차

ㅇ면허증 교부 신청 이·미용사 면허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및 이수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2. 이·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3. 건강진단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진단 받은것)

4. 사진2매(최근6월이내 찍은 3×4㎝)

ㅇ면허증 재교부 신청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1.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된 때)

2. 사진1매(최근6월이내 찍은 3×4㎝)

ㅇ수수료 5,500 원 / 3,000 원

ㅇ처리기간 즉시

ㅇ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ㅇ처리과정 접수→검토→결재→면허증교부

이․미용사의 면허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즉 금치산자36),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환자,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중

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미용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3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심실상실 상태로서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았다면 치료가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 금치산자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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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이․미용의 결격사유

면허종목 결격사유

이․미용사 면허

․ 금치산자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 결핵환자(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및 결핵환자

2. 이․미용사 면허의 처벌조항

이․미용사가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라든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그리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면허

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업무정지, 2차

위반시 6개월간의 업무정지, 그리고 3차 위반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3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된 기간만큼 업무정지 처

분을 받는다. 그 외 이중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받은 면허를 취소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취소 또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

야 하며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동안 관할 시․도지

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시․도지사가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8). 이외의 이․

미용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 이외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38)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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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생분야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자격제도와 면허제도의 개선점

1. 위생분야 면허의 문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동법은 ‘자격에 관련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역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

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1호와 2

호, 3호, 9호를 살펴보면 정의에서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

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

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체제"란 국

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유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자격검정"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국 자격시스템이란 직업 또는 직

종에 대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기술․소양등에 관련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또는

척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법 제3조에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

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시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

용성의 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듯 국가는 자격을 통한 산업사회로의

다리 역할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이 곧 직업 또는 직종일 수는 없지만 해당분야의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면허의 경우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질서와 관계되어 있는 직업 또

는 직종에 대해 직무행위를 통제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면허란 그러므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

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면허가 운영목적상 진입장벽

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인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조리 및 이․미용 면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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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따로 면허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면

허시험 대신 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즉, 현행 국가자격의 어느 분야의 자격은 면허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어느분야는 자격시스템

으로 운영되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지고 그 선정기

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의료분야나 운전 등과 같이 세계 공통적으로 면허

로 채택하여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와 제도에 따라 면허와 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자격에 대해 면허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자격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위생분야와 같이 고도

의 전문기술이나 책임에 대해 미미한 경우에 대해 자격시스템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 판단

한다. 물론 미국에서는 영양사의 경우는 주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 영국의 경우

도 면허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는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까지 건축사면허의 폐지, 건설업면허의 폐지, 화물자동차운송업

면허의 폐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등 각종 허가제 및 간소화 등의 작업이 수행되고 있듯

면허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진입장벽이 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과 면허의 이중적 체계의 문제점이다. 위생관련 분야의 이․미용사,

조리사,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등은 면허시험이 없다. 결국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결격

사유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면허의 경우 영업 및 사회직업으

로 진출하기 위해 또 다시 면허를 받아야하는 이원적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긍정과 부정의 양쪽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자격과 면허가

이원화된 상태에 찬성하는 입장은 자격시스템 자체는 직무능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영업을 위한 면허가 아니므로 위생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해 면허를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것

은 면허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이원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1. 영업을 위한 자격은 면허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개별 사업법의 규정을 통해 자격만으로도 면허가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의

절대적 사유가 없다, 2.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은 국가자격의 교부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

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찬반의 주장으로 자격과 면허시스템에 대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위

생분야의 이중적 자격발급 체계 자체가 행정적 낭비와 시험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시급하

다. 이전 절에서 자격과 면허의 시스템 그리고 각 시스템의 문제점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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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격 및 면허시스템의 선택적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격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공통적이며 효율적인 기준 혹은 지침의 개발이 절실하며 또한 각 주무부처의 상호연계 및

인정을 통한 국가자격 활용에 대한 공통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위생분야의

이․미용과 조리사의 경우는 산업의 성장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시스템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발표 3. 

신빈곤층으로 전락방지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자 지원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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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으로 전락방지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자 지원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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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시 많은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한파속에서 다니던 직장을

떠나 자영업의 형태로 근로활동을 영유하고 있었음.

－ 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형 자영업의 창업이 늘어났으며, 특히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영업주의 비중은 2004년 기준 27.1%로 일본의 10.8%, 미국의 7.3%,

호주의 13.6%,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16.1% 등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금재호 윤미례 외, 2006).

□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실모기지 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는 2008년 들어

그 위력을 크게 확장하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율이 -3.4%(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는 등, 1998년 경

제위기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 위와 같은 경기침체는 2009년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언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

정임.

∙ 지난 2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할 경우 자영업자는 2008년 9월 606만명에서 2009년 1월

에는 558만 7천명으로 -7.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는 2000년 경제위기이후 8년

만에 나타난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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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39)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에 따라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40)들 중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

득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자영업종 종사자 특히 공중위생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살펴보고자 함.

2. 공중위생영업자 현황 및 실태

□ 공중위생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법2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의미함.

－ 아래표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공중위생업종의 업소수는 2002년 약 214천여개소를 정점으

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이용업의 감소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현상은 과거와 달

리 많은 남성들이 이용업보다는 미용업으로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숙박업과 목욕장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지만 역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9)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와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포함한 개념

40) 영세자영업자

- 개념: 저숙련 저기능의 노동으로 생계를 위해 자기사업을 행하는 자로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

자

- 범위: 유급직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거나 조금 범위

를 넓혀 유급 무급 상관없이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상의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최소 종사자 규모는 4인 이하.

생계형 서비스업 예시: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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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공중위생분야 관련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기타

공중

이용

시설소계

위생관련업
위생용품

제조업

세탁

위생

관리

용역

위생

처리

세척제

제조

기타

위생

용품

제조

90 151,084 31,946 8,266 29,283 58,376 23,213 22,178 397 280 29 329 0

95 184,468 30,764 9,453 30,441 71,613 42,197 32,890 1,758 363 81 348 6,757

00 208,621 32,144 9,950 32,237 83,780 50,510 35,034 3,997 365 138 302 10,674

01 210,883 32,122 10,098 32,135 84,786 51,742 34,725 4,897 570 144 290 11,116

02 213,641 32,680 10,087 32,180 86,878 51,816 35,360 5,224 403 154 318 10,357

03 207,901 33,270 9,997 29,845 82,896 51,893 33,998 5,082 421 183 371 11,838

04 206,450 33,642 9,845 28,196 82,207 52,560 33,311 5,484 446 203 396 12,080

05 204,979 33,031 9,502 26,904 81,663 53,879 34,279 5,915 458 211 383 11,887

06 204,577 32,658 9,315 25,566 81,585 55,453 34,139 6,681 450 218 415 12,824

07 201,392 31,913 9,146 24,308 81,781 42,129 33,650 7,401 465 234 379 12,115

08.06 203,635 31,777 9,085 24,020 81,782 41,621 33,527 7,628 466 234 385 14,731

주: 2008년 6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및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및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년도 공중위생관리사

업 안내), 2008.06.

□ 2008년부터 불어 닫친 경제위기의 여파는 서비스업 전체는 물론 공중위생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월초에 발표된 2009년 1월까지의 서비스업 활동조사를 보면,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1월의 생산성이 -0.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중위생업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의 하락율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먼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08년 하반기인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에는 전년동월대비 -3.9%,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역시 -3.3%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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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중위생업종 생산활동 변화
(단위: 전월동월기비, %)

구분 2007 2008P 4/4P 1월 11월 12월P ’09. 1월P

서비스업 전체 6.8 3.5 -0.3 7.8 -1.5 -1.0 -0.9

숙박 및 음식점업 2.2 0.7 -3.0 2.5 -2.0 -5.8 -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0.1 -0.1 -1.8 2.3 -1.1 -3.5 -3.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nso.go.kr)

□ 생산활동의 축소는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함.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종업원 20명 이하 소상공업체 대상)에 따르면 목욕탕, 식당 등 자영

업자 10곳 가운데 6곳이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음(경향

신문, 3월16일).

－ 역시 이와 같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

비위축이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49.4%)으로 조사됨.

□ 위와 같은 산업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원

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됨.

－ 공중위생업종의 실태를 새로운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조사에 나타난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자산 실태 및 사회보험의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

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 조사내용중 업종의 구분이,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되어

있어 분석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조사자료에 나타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전체적

분포에 비해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연령에 있어서는 40～59세가 전체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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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학적 특성(2007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

1

성별
남성 60.03 67.06 44.58

여성 39.97 32.94 55.42

연령

20세 미만 1.27 - -

20～30세 미만 18.21 4.36 0.87

30～40세 미만 34.02 19.78 11.62

40～50세 미만 26.95 32.37 36.59

50～60세 미만 12.48 22.26 29.38

60～65세 미만 3.54 7.98 8.59

65세 이상 3.52 13.25 12.94

학력

초등졸 이하 7.83 15.89 17.41

중학교졸 이하 7.85 15.74 25.91

고등학교졸 이하 36.8 40.8 44.83

전문대졸 이하 14.11 6.78 3.59

대학교졸 이하 28.22 18.47 6.43

대학원졸 이상 5.18 2.31 1.84

주: 1)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조사』, 3차자료.

□ 분석대상자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전체적인 빈곤

율에서는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빈곤율(4.52%)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음. 반면에 임금근로자와 비교해서는 두배 이상 높은 빈곤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직종종사자들

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이 6.72%

에 불과한 반면에 공중위생업자들의 경우 19.93%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

을 볼 수 있음.

∙ 반면에 상류층의 경우 자영업자 전체로는 20.28%인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16.67%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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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절대빈곤 및 소득수준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1

절대빈곤율 6.71 1.86 5.41 4.52

빈곤층 15.60 6.72 15.95 19.93

중산층 60.40 62.73 63.77 63.39

상류층 24.01 30.55 20.28 16.67

주: 1)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함.

2) 가구경상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측정

3) 빈곤층은 가처분소득이 중위 50%미만인 경우, 중산층은 가처분소득이 중위 50%이상 150%미만인 경우,

상류층은 가처분소득이 중위 150%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조사』, 3차자료(내부분석자료).

－ 빈곤과 소득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대적 빈곤수

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반면에 차상위 혹은 차상위보다 다소 높

은 소득수준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일정부문의 정부지원이 있게 되면 쉽게 빈곤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음41).

□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가입실태는 낮은 반면에 건강보험의 가입실태는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먼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공중위생업종 종사

자중 35.59%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미가입,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자

는 58.9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이 낮은 국민연금에의 가입은 궁극적으로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속

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 12.62%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전체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41) 이태진 외(2008)에 의하면 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제도의 경우, 폐업,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종의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현행

자활제도가 근로무능력 혹은 근로능력이 있어도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정부문 기술을 지니

고 있거나 자활욕구가 높은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함(이태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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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태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1

비가입
적용제외 3.66 6.14 5.46

미가입 19.45 21.56 32.89

가입

납부예외자 9.99 21.99 12.29

보험료 미납자 1.57 10.86 13.76

보험료 납부자 65.33 39.45 35.59

계 100.0 100.0 100.0

주: 1)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조사』, 3차자료.

〈표 6〉 건강보험 가입 및 미납 경험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

1

가입 97.81 97.19 99.45

미납경험 있음 3.44 7.98 12.62

미납경험 없음 96.56 92.02 87.38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2.19 2.81 0.55

전 체 100.00 100.00 100.00

주: 1)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조사』, 3차자료.

□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발생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불황

은 많은 자영업자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확대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고용보험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2009

년부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업 도산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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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사업42)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주들이 폐업 도산으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려

움에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고

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43).

－ 긴급지원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범주를 확대하여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44)” 를 포함함으로써 자영업종 종사자의 경우도 긴

급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1월 고시).

∙ 긴급지원을 통한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상실에 대해 소득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

로써 생계유지는 될 수 있으나, 휴 폐업의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영업종 종

사자들의 경우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음.

42)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

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43)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주들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첫째,

영세자영업주들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보험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둘째, 생계유지형 노점상들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임. 셋

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

음. 즉 현재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장기간의 가입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44) 구체적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 폐업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 폐업신

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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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위생영업자 지원방안

가. 기본방향

□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향은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공중위생업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공제회를 통한 공중위생업자들의 상호부조를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중위생

영업자들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공중위생업자들에 대한 공제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

영중인 공제회를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 운영 지원 확대

－ 소득 재산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각

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 운영

－ 공제제도를 통해 사망(재해사망 포함), 실업, 상해, 장애, 노령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을 지원

－ 공제제도의 재원은 공제제도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공제금과 정부의 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공중위생업종 종사자중 영세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임금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적

극 검토

－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1/3 또

는 1/2)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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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공제회 설립방안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음.

－ 동 공제회의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가입공제금에 대한 세제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 폐업 사망, 퇴

임 노령, 상해보험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공제회의 경우 공제회 가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로 되어 있어 가입

자격의 폭이 매우 좁게 되어 있어 많은 공중위생업종의 종사자들은 공제회의 혜택을 누리

지 못할 수 있음.

∙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금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

활동을 통한 소득유지가 일정하지 않은 많은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에게는 납부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낮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도입 필요성

－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공중위생업종 고용주 및 종사자의 경우 기존 국가 사회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개인보험(개인연금, 개인 건강보험, 기타 보험 등)을

통해 사망, 상해, 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소득 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공적 사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못하며, 기초보장

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사망, 상해,

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

∙ 특히 금융위기, 일을 하는 도중의 상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거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본인은 물론 가구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위생업종 종사자들을 포괄할 수 있

는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과 같은 공제회를 설립하거나 기존 노란우산 공제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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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제도의 형태

－ 공중위생영업을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운영하되, 운영형태는 미국에서 시작된 유니버설 공

제제도(Universal Mutual Fund)의 모형에 따름. 유니버설 공제의 큰 장점은 유연성으로 자

신의 여건에 따른 보험료 납입, 사망공제금의 조정 등 공제 계약자의 요구에 쉽게 부응할

수 있다는 점임(조성한 외, 2008).

∙ 유니버설 공제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 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공제제도임. 따라서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유연성 있게 공제금을 납입

하고 납입된 공제금을 기준으로 보장받게 됨.

∙ 보험자의 현금가치는 최저이자율만 확정 보장받게 되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실

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하게 됨.

□ 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업주와 그 종업원을 대상으

로 함. 즉, 각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와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점의 종업원들이 우

선 대상이 됨.

－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영업주가 협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소득이 낮은 이유로

협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가 발생할 수 있음. 이들은 우선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후, 여건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재원

－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공제회의 재원은 첫 번째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 운영. 두 번

째는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신설)을 통해 지원

－ 첫 번째, 공제회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러나 시장 여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공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음(유니버설 공제 특징).

－ 두 번째, 기금은 국내 공제회(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의 경우 자체 출연

금이외에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받고 있음.

∙ 따라서 공중위생영업,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발전을 위해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 등을 설치하고, 기금의 일부 재원을 공제회의 재원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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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공중위생영업 대상 공제제도에서 지급하게 될 공제 상품은 우선적으로 사망(재해포함)공

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

∙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자가 공제금을 추가적으로 불입한

경우 납부한 납부 금액에 따라 추가공제금을 지급

다.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방안

1) 지원 배경

□ 공중위생업종 중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소득파악 및 실제 근로 행태 파악이 가능한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

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보험제

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1/3 또

는 1/2)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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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지원 소요 예산(안)45)

□ 분석배경

－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전체 보험료의 1/2)

를 지원

□ 분석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보험료지원 대상자수 = 종사자수 × 사회보험별 적용률 

∙ 종사자수 : 통계청의 업종별 취업자 자료(2008년 11월기준)를 근거로 숙박 및 음식업종

취업자 2,005천명을 대상자로 분류함.

∙ 사회보험 적용률 : 통계청의 업종별 취업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2007년)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적용률을 반영함.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회보험적용률 40.5% 41.0%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별 보험료 1인당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 보험료적용소득 × 제도별 지원 보험료율 

∙ 보험료적용소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078천원(2008년말 기준)46)을 적용함.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한 평균소득월액 적용

∙ 제도별 지원 보험료율

          국민연금 : 9% 중 사용자 부담분인 4.5% 지원

          건강보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납부보험료 831천원(2008년 연액기준)47) 

중 절반인 415천원 지원

□ 2009년도 보험료지원규모

     

구분 대상자수 (천명) 보험료지원규모 (십억원)

국민연금 812 473

건강보험 822 341

계 814

45) 여기서의 추정은 숙박 및 음식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것임.

46)『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09~2011)』(국민연금연구원, 2008)의 전망치 적용

47)『2007 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의 지역가입자 1인당 납부보험료 78만

원에 보험료율 인상(4.77%⇒5.08%)을 반영하여 2008년 납부보험료 산출함.



- 100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8),『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 경향신문, 2009년 3월16일자

○ 국민연금연구원(2008),『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09~2011)』, 국민연금공단.

○ 금재호 윤미례 외(2006),『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정책2006-10,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환외(2002),『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 노랑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servlets/index)

○ 보건복지가족부, 긴급급여관련 2009년 1월 고시.

○ 보건복지부,『보건사회통계연보 및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 이태진외,『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2008-1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한 김용하 외(2008),『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청, 홈페이지(http://ns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널 조사』, 3차자료



- 101 -

MEM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2 -

MEM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3 -

MEM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4 -

MEM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